
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. Eng., 2019, Vol. 25, No. 1 593

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25권 제1호 2019년

'화평법'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발(Ⅵ)

이선우†, 신승원, 배희경, 박현수

(주)티오이십일

(lsw77@to21.co.kr†)

'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‘(화평법)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연간 100kg 이

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거나,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경우까

지 등록대상으로 확대되었다. 이에, 연간 1,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

물질은 2021년까지 ’위해성에 관한 자료‘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이에, 본 연구에서는 ’위

해성에 관한 자료‘의 작성과정에서 환경으로의 배출량을 확인하는 배출평가를 위하여, 화학물

질을 취급하는 주요 업종(Industrial Category)에서 생산 및 사용을 위한 용도(Use Category)

와 생산단계에서 산업적 사용단계에 이르는 화학물질의 생애단계(Life Cycle)를 고려하여 배

출 매체(대기, 수계)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. 개발된 배출계수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요

화학물질의 취급 용도, 취급 업종, 생산에서 산업적사용까지의 생애단계를 선택을 통해 매체

별 배출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. 향후, 등록대상 물질의 확대에 따라 기 개발된 배출계수에 대

하여 업종 및 사업장 단위의 적용성 평가 및 검증 과정 등을 거친 후 화평법에 따른 평가기법

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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